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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치료에 대한 국내외의 주요 연구 문헌들에 대한 개관을 통해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치료 방법을 탐색 및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관계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환경적 스트레스와 촉발 자극 등도 같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정신질환의 정의에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해 있으므로,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반복성 기분장애와 같은 중증 정신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 약물남용 등의 특성에 따른 

범죄 예방과 치료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기술했다. 특히 조현병 등의 중증 정신장애의 경우 약물치료와 사례관리만 

잘 된다면, 범죄발생과 재범율이 낮아져 지역사회에서 정상인들과 함께 잘 생활할 수 있음이 많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

나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와 약물남용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생활이전에, 심리

치료는 물론 강도 높은 의료적, 생물학적 개입과 격리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증진과 효율적인 지역사회 돌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 정신질환, 범죄, 예방, 치료, 특성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important preceding studies of prevention and treatment of the 

crimes and therap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mental illness, trying to investigate and identify more 

effective ways to prevent, decrease the crimes of the mentally ill and treat them.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lationships between mental illness and crimes have been inconsistently reported, to 

investigate environmental stresses and triggers of the mentally ill additionally. Second, the term 

‘mentally illness’ was to be defined more specifically, such as severe psychiatric disable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tellectual disability, anger·impulse control disorder, and drug abuse. If 

medication and psychosocial treatments were properly treated to the severe psychiatric disabled, their 

crime incidence and recidivism will be decrease enough to live with their neighbors in community. But 

the ways and processes of treating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tellectual disability, anger·impulse 

control disorder, and drug abuse were very different from it, requiring more intense psychological, 

medical and biological interventions and social seclusion. The national campaigns and projects for 

their human rights and community care will be needed to promote the therapeutic effects for them. 

The limitation and future task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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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요즘 들어와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

한 오해와 편견 등 사회적 인식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

다. 2016년 강남역 사건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연이

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집단적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1]. 올해 들어와서도 KBS가 투자, 제작한 영화 F20

이 조현병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한다는 비판을 받아 TV 

방송이 사실상 무산된 적이 있다. 제작진은 정신질환자의 

삶을 중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고 했지만, 영화 곳곳에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줄 수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등에 

의해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

을 받아온 바 있다[2]. 이러한 사건 보도들을 통해, 정신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은 간과된 채 정신질

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보다 심화되고 고착화 되어 

간다 할 수 있다[3][4]. 

전통적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

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첫째, 범죄를 저지르는 속성

이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는가?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더 높은가? 둘째, 정신질환자의 범

죄는 어느정도 용서될 수 있을 것인가? 등이다[5]. 본 연

구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치료에 대한 국내외의 주

요 연구 문헌들에 대한 개관을 통해,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치료 방법을 탐색하고자 했

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 증진과 지역사

회 돌봄도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했다.

2. 이론적 배경

2.1 정신질환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사회뿐 아니라 법령에서도 정신

질환(mental illness)이라는 용어를 정신병, 정신장애, 

심신장애와 혼용해서 비슷한 의미로 쓰고 있어 매우 혼

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한

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정신질환자

의 개념을 현실검증력(reality testing)이 손상된 심한 정

신병 환자로 제한함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권익증진을 기하려 했으나,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정의

와 매우 달라져서 혼돈과 오해를 가져오기 쉽다[6]. 정신

질환 관련 주요한 개념들을 세분화 해서 살펴본다면 첫

째, 정신병(psychosis)이란 정상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

강에 곤란(difficulty)과 장해(disturbance)가 생기는 것

으로서 정신에 생기는 모든 병을 의미하지만, 특히 중증

정신질환(severe mental illness)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

다. 정확한 용어는 정신병적 장애(psychotic disorder)

라고 할 수 있으며, 조현병(구 정신분열병)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조현병은 환각이나 망상, 와해된 언어 등을 보

이는 사고장애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망상장

애, 반복성 우울증과 조울증 등이 대표적인 정신병이라 

할 수 있으며, 망상, 환각, 관계사고, 혼잣말 등 심한 정신

병적 증상(psychotic symptom)이 동반되는 것이 보통

이다. 우울증과 조울증 같은 기분장애(mood disorder)

의 경우 비교적 경증인 지속성 우울장애(persistent 

depressive disorder)와 경조증(hypomania)은 전통적

으로 신경증(neurosis)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주요 우울

증(major depression)과 양극성 장애 I, II(bipolar I, 

II) 같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기분장애는 완전 관해(full 

remission)되기 어렵고 2년 이상 지속되어 만성적

(chronic)으로 이행되기 쉬우며, 흔히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도 동반되므로 조현병, 망상장애와 같이 중증정신병

(psychosis)이나 정신병적 장애로 분류된다[7]. 둘째, 정

신질환은 정서, 생각이나 행동 또는 둘 이상의 결합에서 

부정적으로 변화된 건강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신질

환의 개념은 사회적, 직업적, 가족적 활동에 있어 고통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연관되는 넓은 범위의 정의로서, 

조현병, 망상장애, 우울증과 조울증은 물론 공황장애, 아

동 ADHD, 자폐증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8]. 

셋째, 정신질환은 일반적인 정신장애(mental 

disorder), 일반 장애(general disability)로서의 정신장

애(psychiatric disability)의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정신질환을 일반적인 정신장애와 같은 의미로 정의하는 

것은 위의 두 번째 정의와 유사하며, DSM-5와 같은 생

물학적, 의학적 입장에서 주로 사용된다[7]. 반면 정신질

환을 일반 장애로서 정의하는 것은 조현병 등의 중증 정

신질환, 자폐증, 지적 장애 등이 단기간에 완치되거나 완

전히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며, 정신건강복지법과 장애

인복지법 같은 심리사회적 입장에서 주로 사용된다

[6][9].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하는 정신장애

의 개념은 발달장애(자폐증과 지적장애)는 물론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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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간의 장애를 포함한다. 장애

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생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자(제2조 제1항)로, 정신장애(정신적 장애)를 발달장

애는 물론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기적이고 비가역적

이기 쉬운 장애(제2조 제2항 제2호)로 정의하고 있다[9]. 

지금까지 정신질환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정신질환은 정신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 정신질

환 전체,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의된 의미의 정신질환과 일

반적인 장애와 같이 완치되기 어려운 정신장애 등 혼용

되어 사용되고 있어 연구와 의사소통에 있어 많은 혼란

과 혼선을 가져오기 쉬운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한 연구와 규명을 위해 정신질환을 조현병이나 망상

장애, 반복성 기분장애와 같은 중증 정신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 약물남용 등의 

특성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각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범죄 예방 및 치료 방법을 탐

색 및 규명하기 위해, 국내외의 주요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2.2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치료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은 범죄를 잘 저지르는 속성과 관

계가 있는지, 정신질환자들이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더 높

은지 등의 문제가 많이 부각되어 왔다[5]. 이를 위해 국내

외에서 정신질환과 범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많은 연구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일반인 보

다 범죄율이 높다고 보고되었다[10][11]. 그러나 반대로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계는 독립적이라는 주장도 있어 

아직 일관된 결과들이 있지는 않다[12]. 보통 대중매체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미친(crazy) 사람으로 언급하고 더

욱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인상을 줄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정신질환자는 범죄의 가해자가 되

기보다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범죄자들에 

비해 교정시설에서의 생활도 더욱 오래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3][14]. 국내연구에서는 전체 정신질환을 가졌던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정신질환 범죄비율도 상당히 낮다

고 보고되었다. 보건복지부[15]에 의하면 18세 이상 인

구 중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이가 14.4%로, 약 520만 명

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은 극소

수인 0.1% 수준에 불과하다. 2013년 기준으로 할 때, 전

체 국민 당 범죄비율은 3.6%인데 비해 이 0.1%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강간이나 성추행 사건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0.8%인데 반해 일반 범죄자의 경우는 

46.6%로 훨씬 높게 나타났고 폭력범죄의 경우도 정신질

환자가 0.5%인데 반해 일반 범죄자의 경우 35.7%로 나

타나 실제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

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결국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

계를 일반인과 비교하는 단순한 연구보다는 정신질환과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비교를 통해 그 관계를 정확히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6]. 

또한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용서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일반적으

로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려면, 범의(criminal intent)와 

범행(criminal offense)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범행을 저질렀어도 범의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

므로 처벌하기 어렵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범행은 있지만 

정신병적 증상이나 정신병리 현상 때문에 저질러진 것이

라 보기 쉬우므로 책임이 조각되므로 처벌할 수 없어 무

죄가 성립되기 쉽다. 예를 들어 1843년 영국에서 시작된 

McNaghten 법칙에서 만일 자신의 행동의 내용과 그 결

과를 알지못하는 정신질환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능력이 결여되

어 있다면, 유죄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

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Model Penal Code 

Test(American Law Instutute 제정)도 범죄시에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의 범죄성(잘못 되었다)을 

평가할 또는 법률의 요구에 따르려는 의식적 노력이 없

다면,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의 경우 정

신질환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병질자(sociopath)나 정

신병질자(psychopath)와 같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antisocial pesonality disorder)이기 쉬우므로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5]. 그러나 정신질환자 중 범죄력 등이 

있어 그대로 석방하면 사회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평

가되는 경우, 현행법상 치료감호를 선고하게 되고 이에 

따른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17]. 또한, 정신

건강복지법에서도 외래치료지원제가 있어, 정신의료기관

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

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

동을 하여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

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대상으로 

외래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치료한 환자가 입원은 

불필요하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 사회에서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외래치료지원제는 보호의무자

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정신질환 

때문에 자신의 일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책임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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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결여로 판결을 받은 정신질환자는 재판을 통해 후견

인(guardian)을 지정받을 수도 있고, 입퇴원 시 최소한

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절차보조인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18]. 이런 제도를 통해 현행법에서는 정신

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이나 대응책을 마련

해 두고 있다. 

2.3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범죄와 치료  

정신질환의 개념이 매우 복합적이고 혼재되어 있으므

로 정신질환의 특성을 중증정신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 약물남용으로 세분화해서 

범죄와 치료를 살펴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 같다. 

첫째, 만성적인 조현병(정신분열병), 망상장애, 반복성 

기분장애, 알코올 중독 등의 중증 정신장애의 경우 적절

히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장기간의 편집증적 망상

(paranoid delusion)이나 환각(hallucination)의 영향으

로 현실검증(reality testing)이나 현실적응(adaptation 

to reality)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각종 범죄와 폭력

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19][20]. 장은영, 이수정[21]은 조

현병은 환각과 망상 등의 지각 및 사고장애 때문에 현실

검증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를 행

하거나, 우울, 불안 등의 기분장애로 인해 성범죄 등을 시

도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을 위해서는 독일의 치료감호 처

분과 출소 후의 별도의 사회 내 처우 등이 필요하고, 영

국의 ‘보안병원’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종한

[22]은 조현병 범죄자가 범행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

하게 되면, 과잉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

고했다. 또한 박지선, 최낙범[4]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은 사회적 고립감과 스트레스가 큰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으므로 여성들과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했다. 반면 조병철, 이상경, 소종한

[16]은 조현병 집단은 다소 과격한 폭력을 행할 수는 있

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행위는 거의 없었다고 보고

하면서, 조현병의 경우 심각한 폭력성을 보이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해서 역시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와 확인작

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TV나 영화 등의 대중매체에서 범죄와 연관되는 

정신질환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나 정신병질자

(psychopath)의 경우는 성격장애의 일종으로서 보통 수

준의 현실검증력과 현실적응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자

신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부족하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넓은 의미에서 정신질환이라 할 수 있지만, 중증 정신장

애와는 다르게 범행 의도도 분명하고 약물치료나 사례관

리의 효과도 중증정신장애에 비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

다[13]. 장은영, 이수정[21]은 반사회성 집단은 충동적이

고 공격적이어서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들을 위해서는 독일의 ‘예방적 구금 조치’

와 미국의 ‘성폭력흉악범법’을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다

고 했다.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반사회적 성격이 강할수

록 심리치료가 어렵고 재발율이 높으므로, 호르몬이나 유

전치료 등의 생물학적 치료의 가능성까지 심각하게 거론

되고 있다[23].

셋째, 지적장애 역시 범죄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이문, 이혜랑[24]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법

원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인정된 하급심의 판결문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정신질환은 조현병, 지적장애, 

기분장애(정동장애) 순이고, 범죄의 종류는 살인, 폭력, 

성폭력 등 대인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지

적장애의 경우 인지적 기능저하와 곤란으로 인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개인적 경험이나 환경

적 영향 등으로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어, 도둑이나 

강도, 신체적․성적 범죄 등을 저지를 수 있으며, 이 행동

은 피해경험과도 관계 깊다고 한다. 이들은 낮은 지능, 의

사소통 문제, 부적절한 충동조절 등의 문제로 지역사회의 

범죄 조직에 노출되어 이용당하기 쉽고, 자기 방어를 적

절히 하지 못해 일반인에 비해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심리치료 보다는 지역사

회 내의 집중적 사례관리와 직업재활 훈련 등이 필요하

며, 증상에 따라 적절한 약물치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

다[16][25].

넷째, 분노·충동조절장애는 충동 조절(impulse control)

의 문제가 크므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욕구 좌절시에도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

고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가해자가 되기 

쉽다[26]. 또한, 이 행동 이후에 쾌감이나 다행감을 경험

하기 쉬우므로, 범죄행동이 지속되기 쉬우며, 특히 불특

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가 이 유형의 정신질

환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충동조절의 문제는 바로 범

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강력한 심리사회적, 의료

적, 생물학적 개입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27].

다섯째, 약물남용의 경우 대표적인 것으로 알코올 중

독이 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나 의존상태에서 방화범

죄나 살인 등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28]. 또한, 알코올

이나 마약 등의 약물남용은 다른 정신질환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 범죄 행동을 촉진시키기 쉽다. 이들을 위해서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범죄 예방과 치료에 관한 소고 553

는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적응이전에 강도 높은 심리치

료와 의료적 치료, 일정기간 동안의 격리와 보호, 외래치

료제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9][29].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

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치료에 대해, 국내외의 주요 연

구 문헌들에 대한 개관을 통해, 효과적인 범죄예방법과 

치료법 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첫째, 연구자에 따라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계가 

높다고 할 수도 있고, 일반인들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는 

등 아직 일관적인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환경적 스트레스와 촉발 자극 등

을 함께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정신질

환은 단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라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반복성 기분장애와 같은 중증 정신

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 

약물남용 등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범죄 

예방과 치료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증 

정신장애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약물치료와 사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재발되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왔다[30][31]. 그러나 반사회

적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증상보다는 범죄의 의도가 매우 

강하고, 약물치료와 사례관리를 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

이 높다[23]. 또한, 지적 장애의 경우에는 정신박약 등으

로 불리며 지적으로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

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의 등이 없어서 범죄로 성립이 

안되고, 사례관리나 약물투여로는 재발을 방지하는데 한

계가 있어, 후견인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

다[18]. 그리고 충동·분노조절장애와 약물남용의 경우 기

본적인 사례관리와 약물치료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

고, 증상에 대한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심리적, 의료적, 

생물학적 개입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5]. 결국 정

신질환과 범죄에 대한 연구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서 범죄 예방

과 치료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 생

각된다. 향후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 등이 매

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32].

또한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과 치료와 함께 인권증진

과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치료감호법에서는 범죄의 가능성이 높

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이 가능하도

록 되어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상으로도 외래치료지원제

가 있어 지역사회에서도 외래치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

다. 또한, 최근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일을 독립

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후견인

(guardian)을 두어 정신질환자의 권익옹호를 하게 되어 

있고,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퇴원 절차에서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절차보조인을 참여시키는 절차보조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18].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상 중증 정

신장애인들을 위해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공동생

활가정이 있다. 그러나 시설의 부족은 물론 시설 사용 이

용 기간의 제한, 소수의 정신장애들만 이용할 수 있는 등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에 있는 많은 정신장애인들도 시설에서의 퇴소와 지역사

회 내의 주거시설 이용을 원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수

용시설의 부족 상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33]. 정부에

서도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041년까

지 지역사회 거주시설을 점차 늘려서 확충하겠다고 발표

한 바가 있어 향후 그 진행사항을 지켜보며 주장해야 할 

것 같다[34]. 

본 연구의 의의는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범죄 예방

과 치료 방법을 탐색하고 규명하기 위해, 국내외의 주요 

연구결과들을 충실히 살펴보고, 특히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범죄 예방과 치료 방안 모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실험적 연구나 계량적 연구가 

거의 없이 문헌연구를 위주로 했고, 중증 정신장애 위주

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향후 보다 다양한 정신질환의 

범죄 예방과 치료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행동관찰과 실제적 

자료에 기초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정신보건복지법이 제정되고(1995년 12월 

30일) 시행된 지(1996년 12월 31일) 벌써 25년여의 세

월이 지났다. 그동안 국내의 정신건강체계는 외형적으로 

많이 발전되어온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25년

은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는 물론 정치적 통일까지 가능

할 수 있어, 우리사회의 정치경제는 물론 정신건강 체계

와 운영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

[35]. 향후 국내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 및 치료, 인권과 

지역사회 돌봄 증진은 물론, 남북한의 정신건강과 민족화

합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연구와 

논의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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